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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월 25일 피청구국이 본안 전 이의제기 서면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 

(2007.06.30, 이하 “FTA”) 제 11.20조제 6항 및 제 7항에 따라 본안 전 이의를 

제기한 바, 

2019년 2월 19일 제 1차 절차 심리에서,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

본안 전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관련, 당사자들의 확정을 요하는 잠정일정에 대해 

합의한 바,  

동 잠정일정의 확정 관련, 청구인이 2019년 2월 28일자 서한을 통해 동의를 

표하고, 피청구국 또한 2019년 3월 4일자 서한으로 동의를 표한 바, 

제 1차 절차 심리에서,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 중 본안단계로 

피청구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추가적인 이의제기의 병합에 관한 제안을 논의한 

바, 

2019년 2월 28일자 서한으로 청구인이 중재판정부에 동 제안의 인준을 요청한바, 

2019년 3월 4일자 서한으로 피청구국이 추가적인 별도의 관할권 단계를 요청할 

권리를 유보하고, 중재판정부에 추가적인 관할권 단계의 가능여부에 관한 모든 

결정을 동 요청이 제기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요청한 바, 

 

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을 명한다:  

1. 피청구국의 본안 전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관련 절차일정표 

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, 그리고 FTA 제 11.20조제 7항에 명시된 기한을 

벗어나, 피청구국이 2019년 1월 25일 본안 전 이의제기 서면을 통해 제기한 

본안 전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관련 아래의 절차일정표를 적용한다: 
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

반대서면 
2019년 4월 19일 (금) 
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피청구국의 

답변 
2019년 6월 28일 (금) 
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 

답변 
2019년 9월 6일 (금) 
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심리  

(뉴욕) 
2019년 10월 2일(수)-4일(금) 

 

  



상설중재재판소 사건 번호 2018-55 

절차 명령 제 2호 

3쪽 중 제 3쪽  
 
2.  추가적인 별도의 관할권 단계에 관한 결정  

 중재판정부는 추가적인 별도의 관할권 단계에 관한 요청의 불가 여부 및 시기 

등 그 허용성을 판단한다. 

 

근거: 

 FTA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(1976) 중재규칙 중 어느 규정도 

중재판정부가 추가적인 관할권 단계에 관한 요청이 실제로 제기되기 이전에 

이를 불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. 추가적인 

관할권 단계의 요청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허용 여부는, FTA 및/또는 

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(1976) 중재규칙에 따라, 동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

하는 법적 성격 및 이의제기의 범위를 포함하여 동 요청이 제기되는 특정 

상황을 고려한 이후에만 결정되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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